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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 과당 중합체 혼합물을 HSK 제1702.90-9000호에서

HSK 제1108.20-000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사례 해설 -

      나기열 관세사 | HS 연구소장

Ⅰ. 개요

 식물에서 추출한 과당 중합체 혼합물은 위(胃)에서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열량이 낮고 

혈청 포도당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며, 장내 비피도박테리아의 성장을 돕고 강

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 설탕 대용으로 오늘날 건강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이눌린(Inulin)과 프락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은 식물 저장 탄수화물로 자연에 널리 분포되

어 있는 과당 중합체의 혼합물로 용설란ㆍ치커리 뿌리ㆍ돼지감자ㆍ다리아 뿌리 등에 많이 저장되어 있으며, 

치커리 뿌리는 약 15~20%의 이눌린과 약 5~10%의 프락토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다. 

 용설란ㆍ치커리 뿌리ㆍ돼지감자ㆍ다리아 뿌리 등에서 온수확산 공정을 이용하여 추출하면 과당 중합체 혼

합물은 중합도(DP : Degree of Polymerization) 2~60 단위의 체인길이를 가지는 가수분해물이 생성되

는데, 종전에는 관세청에서는 평균 중합도(DP) 25의 물품을 HSK 제1702.90-9000호(기본 8%)의 올리

고당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바 있으나, 상거래 규격 및 식품공전규격기준과 불일치하여 품목분류 재검토하게 

되었다.

Ⅱ. 품목분류 문제

 

 용설란, 치커리 뿌리 등에서 온수확산 공정에 의해 추출한 가수분해물의 중합도(DP)는 2~60 단위까지 체

인길이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분리공정 등을 거치게 되면 평균 중합도(DP) 10~14 분포를 가진 올리고

당과 평균 중합도(DP) 15 이상의 분포를 가진 이눌린이 상거래 규격이 된다.

 그러나, 식품공전에서는 올리고당류에 대해 “올리고당류라 함은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10 이하의 당 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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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쇄 또는 분지결합 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이나 이를 여과ㆍ정제ㆍ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 올리고당과 올리고당가공품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올리고당 함량(%) 규격을 “프락토올리고당ㆍ

이소말토올리고당ㆍ갈락토올리고당ㆍ자일로올리고당ㆍ겐티오올리고당은 각각 해당 올리고당 1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프락토올리고당은 (GF2＋GF3＋GF4)1)의 합을 총 프락토올리고당”이라 하고 이들의 합은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HSK 제1702.90-9000호에 분류되는 올리고당의 평균 중합도(DP)와 총 프락토올

리고당(GF2＋GF3＋GF4)의 함량 기준을 설정하는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2020년 11월 5일)하여 종전 평

균 중합도(DP) 25의 물품에 대해 HSK 제1108.20-0000호(양허 800.3%)의 이눌린으로 품목분류를 변경 

결정한 바 있다. 

          

Ⅲ. 품목분류 결정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고 소호 제1108.20호에는 이눌린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을 포함하며,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

(Iodine)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s)ㆍ다리

아 뿌리와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관세율표 제1702호의 당류는 중합도 기준으로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까지이므로, 올리고당은 중합도(DP)가 3~10인 다당류로 규정하고 중합도(DP)가 10을 초과하는 다당류의 

비율이 높은 물품은 제1702호에 분류할 수 없다 하였다.

 따라서, 용설란, 치커리 뿌리 등의 추출물은 중합도(DP)가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당류의 비율이 높은 

이눌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8.20-0000호에 분류된다 한 바 

있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종전에 품목분류 결정한 Naturel Organic Agave Inulin Powder(품목분류2과

-2053호, 2011. 6.27)와 Frutafit IQ(품목분류2과-1485호, 2015. 3.11)에 대해서 HS 품목번호를 제

1702.90-9000호에서 제1108.20-0000호로 변경고시(2020년 11월 30일자)한 바 있다.

Ⅳ. 착안사항

 용설란ㆍ치커리 뿌리ㆍ돼지감자ㆍ다리아 뿌리 등에서 추출한 물품이 저세율인 제1702호의 올리고당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평균 중합도(DP)가 10이하(체인길이 10이하의 성분함유 비율이 50% 초과)여야 하며, 

총 프락토올리고당(GF2＋GF3＋GF4)의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 분석성적서, 중합도별 

1) GF2 : Glucose Fructose - Fructose
   GF3 : Glucose Fructose - Fructose - Fructose
   GF4 : Glucose Fructose - Fructose - Fructose - Fruc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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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표, 제조공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고세율의 양허관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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